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0,745,388 27,622,362

일반회계 804,535,904 24,136,077

특별회계 116,209,484 3,486,285

공기업특별회계 96,746,456 2,902,3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349,721 1,000,49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903,370 1,317,10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493,365 584,801

기타특별회계 19,463,028 583,891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0,000 300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80,058 23,402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83,478 122,504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89,889 116,697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91,931 98,758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778,955 83,369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4,628,717 138,862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6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8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201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10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

을 얻은 것으로 한다.


